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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FA-RA, BLB, BLC, ECH-RA, IJA-RA, JFA, JFA-RA, JOA-RA, 

KLA-RA 
책임 부서: Shared Accountability 
관련 자료: 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20 U.S.C, Section 1232(h);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4CFR 98.1 et seq; No Child Left Behind Act, Section 
1061 

 
 

보호된 학생 정보 사용을 위한 연방정부 요건  
Federal Requirements for Use of Protected Student Information 

 
 

I. 목적 
 

연방법을 준수하고 설문조사 및 신체검사의 관리, 개인정보 마케팅 및 특정 자료의 
검사에 관한 학생 권리 보호를 규정합니다. 
 

II. 정의 
 
  연방 법령의 다음 용어와 정의는 이 규정, JFF-RA,  보호된 학생 정보 사용을 위한 

연방 요건에만 적용됩니다. 
 

A. 보호된 정보는 다음 범주에 포함된 학생의 삶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의미합니다: 
 

1. 정치적 재휴 
 

2.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 
 
3. 성적 태도와 성향. 

 
4. 불법, 반사회적 경향, 유죄의 인정 또는 품위 없는 태도. 
 
5. 학생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6. 변호사, 의사 및 장관과 같이 법률에 의해 인정된 특권적이거나 유사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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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또는 학부모의 종교적 관습, 가입, 그리고 신앙 
 

8. 프로그램 적격 여부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수입 
 

B. 침습적 신체검사(Invasive physical examination)는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거나 
신체에 절개, 삽입 또는 주사를 포함하는 검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청각, 시력 또는 척추측만증 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C. 대상 학생(Eligible students)은(는) 18 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학생입니다. 
     

D. 교습 자료(Instructional materials)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과과정/커리큘럼 
교재입니다.  학부모의 검사 목적으로, 이 용어는 학업 시험, 퀴즈 또는 평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는 다음을 포함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1.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이름과 성 
 

2. 학생의 집 또는 기타 물리적 주소(거리 이름, 도시 또는 마을/타운 
포함); 

 
3. 전화번호, 

 
4. 사회 보장 번호. 

 
F. 설문/설문조사(Survey)는 보호된 정보 범주에 대한 학생의 태도 또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질문지 또는 기타 질문입니다.  
 

III. 절차 
 
 학부모 및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다음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A.  학생의 권리 보호법 수정조항(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PPRA) 
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권리 

  
B. 보호된 정보에 관한 연방 기금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할 권리  미국 

교육부가 설문조사의 전체 또는 일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적격한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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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택적 이탈(Opt out)t 특정 조사와 신체검사에 대해 선택에 따라 제외되는 
것입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는 부모 및 적격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과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지합니다: 

 
1. 재정 지원 또는 자금 보조에 상관없이 모든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보호된 정보 범주를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려는 
의도를 학부모와 적격한 학생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학교 또는 학교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며,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의 
등교 조건으로 시행되는 침윤성 검사 또는 심사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바로 처방해야 하는 경우(예: 독감예방주사)가 아닌 
검사 (청각, 시각, 척추측만증, 주법에 요구되는 신체검사는 제외) 

 
3. IV의 예외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를 마케팅, 판매 또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공개, 사용하는 모든 활동. 

 
D. 특성 재료 검사.  학교장 또는 지명자에게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학부모 및 

적격한 학생은 MCPS 가 다음을 실행 또는 사용 전에 이를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보호된 정보 조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침 자료를 포함하여 보호된 

정보 범주를 포함하는 조사. 
 
2. 위의 마케팅, 영업 또는 기타 배포 목적으로 학생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3.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로 사용되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자료(강사가 사용하는 시험, 퀴즈 및 평가 제외) 
 

E. 위반사항의 신고  학부모와 적격한 학생들은 MCPS 가 이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미국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IV. 예외 

 
A. 마케팅 목적으로 학생으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개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요건은 교육용 제품 또는다음과 같은 교육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평가 또는 학생 또는 교육 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배타적 목적으로 
학생으로부터 수집된 개인 정보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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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또는 기타 중등 교육 이후의 모집 또는 군대 모집. 
 
2. 저비용 문해 자료 제공을 위한 북클럽, 메거진 및 프로그램  
 
3. 학교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 및 교육 자료. 
 
4. 학교가 학생에 대한 인지, 평가, 진단, 임상, 적성 또는 성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 및 평가와 이러한 테스트 및 평가의 
집계 데이터의 후속 분석 및 공개 

 
5. 학교 후원 또는 교육 관련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학생들에 의한 판매   
 
6. 학생 인정/표창 프로그램. 

 
B. 신체검사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청각, 시력, 척추측만증 검사 또는 주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며 부모의 통지 없이 허용되는 기타 신체검사 또는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교육자료의 열람에 관한 요건은 학술시험, 퀴즈, 학술평가의 열람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규정 변경사: 새규정, 2008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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